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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 지 방 법 원

제 6형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1고합846, 2012고합290(병합) 가. 감 상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. 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. 상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. 변 사법

  고  인 1. 가.나.다.라. ○○,  변 사

              주거 부산 구

              등 지 부산 연 구

2. 라. ○○, 변 사 사 실 사 장

      주거 부산 해운 구 

      등 지 경남 양산군

3. 라. 신○○, 직(  변 사 사 실 사 장)

      주거 부산 해운 구

      등 지 부산 동구

검       사 이남 , 이진 ( 소, 공 ), 이동균(공 )

변    인 1. 고인 ○○

 법 법인 청  담당변 사 , 권재창

 법 법인 앤  담당변 사 이상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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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 법인 청해 담당변 사 , 임 조, 탑승, 재 , 황 구 

 법 법인 앤 이 담당변 사 고경우

 법 법인 지원 담당변 사 손 락

 변 사 동, 곤, , 신창

2. 고인 ○○

 변 사 철(국 )

3. 고인 신○○

 법 법인  담당변 사 철

 결  고 2012. 6. 12.

  

주 문

고인 ○○  징역 10월에, 고인 ○○, 신○○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 다.

다만, 고인 ○○, 신○○에 여는 이 결 일 부  각 2 간  각  

집행  다.

고인 ○○ 부  10,000,000원 , 고인 ○○ 부  19,500,000원 , 고인 

신○○ 부  23,848,500원  각 추징 다.  

이 유

범 죄 사 실

『2011고합846』

1. 고인 ○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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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모 사실]

  고인  25회 사법시험에 합격 여 1989 부  사  재직 다가 2002  사직

여 창원지 변 사회 소속 변 사  등 고, 2007 에는 법 법인 ○○○를 

립 여 변 사  취임  후 부산  경남 지역에  변 사  동 다. 

  고인  2010. 7.경 뢰인  소개  게  해자 이○○(여, 40 )이 자 사는 

여자  명품  장 고 본인  재  과시 는 등 경  여 가 있는 것처럼 

보이자, 해자에게 ‘처  이 니 고인과 결 자’고 약속  고,  사람  

내연 계  다.

  편 고인  2004 경 포 매입 , 시  등 합계 약 11억 3,000만 원  자

여 창원시 ○○○에  식  운 나 장사가  어 히  자만 보다가 

2008 경 7억 원 가량에  식  매각 여 약 4억 3,000만 원 상당  손해를 보

다.

   고인  2007. 4.경 허○○과 공동 , 그  자산운용사 부  차용  120억 

원, 고인  자  14억 원, 허○○  자  6억 원 등 합계 140억 원  자 여 국 

산시에  트 신축사업  나, 사업  장  인해 결국 2010. 7. 13.경 

국내 시행사가 부도 처리 어 같  달 15.경 당좌거래가 지 었고, 자산운용사에 

 채  120억 원  50억 원  변 지 못 게 자 채권자들에 해 고인 소  

부동산 등 고인  재산에  강 경매 차가 진행 에 이르 다.

  군다나 고인  자신  구인 ○○에게 지 여야  약  4억 원도 변

지 못 고 있었  뿐만 니라, 2011. 11.경에 이를 에는 부가가  미납  

인해 부  납부 독  도 는 등 국 사업 실  말미  2010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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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경 이후부  경  매우 곤궁  상황에 처해 있었다.

  그런데 2010. 12.경 해자는 ○○ 부  도 (이  ‘ 도 사건’이라 다)

, ○○ 부  공동 공갈 등  각 고소를 당 게 었고, 당시 별건 사사

건  집행  간 인 데다가, 이  후 특별  직업 없이 이 2명  키우고 있

 해자 는 자신이 구속 지 모른다는 에 크게 불 감  느끼고 2011. 1.경 변

사  자신과 결  약속  고인에게 자신에  고소사건  어떻게든 해결해 

달라고 부탁 면   존 게 었 며, 고인  이를  해자 부  

경  도움   마 었다.

  이에 고인  해자에게 검찰 고 직에 자신  구들이 있고, 법원 부장 사 

에도  사람이 있 며, 자신  사 장  이 경찰이라는 등 사법  계자들과

 분  과시 며 경찰 단계에 부  없  견  사가  것이니 염 지 

말라고 다.

  그러나 고인  말과는 달리 2011. 3.경 경찰이 도 사건과 여 해자를 구

속 사 겠다는 견  검찰에 시 다가 불구속 지 를 고 2011. 4. 8.경  사

건  소 견  검찰에 송 게 자, 해자는 자신이 사처벌  게 지 모

른다는 불 감에 고인에게 욱 존 게 었다.

  이  고인  2011. 3. 말경부  해자에게 국 사업 실  등 자신  어 운 경

 사  이야 면  2011  5월말 지는 모  변 겠 니 국 사업 자  등 

명목  돈  달라고 요구 여 해자 부  2011. 4. 7. 라 신축사업  공사자

 명목  5,000만 원  린 것  롯해, 같  달 11. 고인  경  명목  

100만 원, 같  달 15. 국 사업 자  명목  4,500만 원, 같  달 20. 역시 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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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자  명목  1,000만 원, 같  달 25. 건 법인 등  출자  등 명목  3,000

만 원, 같  달 26. 같  명목  6,4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 해자

부  차용 다.

  이 과 에  고인  2011. 4. 19. 해자에게 ‘ 고인 명  등 어 있는 ○○

○○ 트 ○○동 ○○ 에  권  해자에게 양도 고, 이를 훼손․임 처

분  경우 2억 원에 해당 는 원  상 다’는 취지  각  자료 지  약  

등  작 해 주었고, 이에 라 같  달 27.경 해자   트에  권

이 등 를 경료 다.

   고인  2011. 5. 경 평소 미 품에 심이 많  해자에게 고인이 

갖고 있  품 등에 해 언 면  같  달 경 작가 ○  조각품 2  

롯 여 고인이 보  미 품  해자에게 다.

 [범죄사실]

 가. 변 사법

  1) 고인  2011. 1. 24. 부산 연 구 ○○○○○○○ ○○  6 에 있는 고인 

운  법 법인 ○○○ 사 실에 , 해자 부  당시 경찰이 사 이  도 사

건 등이 잘 처리   있도  도  달라는 부탁  고, 해자에게 ‘내가 검찰, 경찰 

등 사  계자들과  사이여  이들이 내 부탁  들어  에 없다, 사건

이  처분   있도  사  계자들  만나  이야 를 면 돈이 요

다’는 취지  말 여 같  날 사  공 원과 다는 명목  해자 부  

1,000만 원  부 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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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) 변 사는 법 사건이나 법 사  임에 여 소개․  는 인  가

 품․향  는 그  이익  공 거나 공  약속 여 는 니 다. 

   그럼에도 불구 고 고인  2010. 10. 14.경 자신   사 실에  신○○ 부  

○○  사사건  소개   사건  임  후 같  날  사건  임료  700

만 원이 입 자, 같  달 15.경 신○○에게  사건  임  해  가  140

만 원  지  것  롯 여, 그 부  2011. 6. 2.경 지 별지 범죄일람  (1) 재

 같이 사 장 8명 부   66회에 걸쳐 법 사건이나 법 사  임   

고 그 가  합계 69,896,826원  공 다. 

 나. 상해

  1) 고인  2011. 3. 23. 21:30경1) 부산 ○○○구 ○○ 소재 ○○ 도 에 , 

고인  란  여자 계에 싫증 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 는 해자에게  ○○ 도

 가  이야 자고 나 이를 거부당 자, 해자를 강  고 가면  

 잡  틀고 해자를 닥에 어 어  해자에게 약 10일간  료를 요

는 좌견갑부 출 상 등  가 다.  

  2) 고인  2011. 5. 21. 경 부산 구 ○○○○○ 소재 ○○○○○○ 트 

○○동 ○○  자신  집에 , 차  각  작 과 약속에도 불구 고 고인  

란  여자 계가 지속  것에 싫증 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 는 해자를 침실  고 

들어가면  해자   잡  틀고 해자를 어 어  닥에 리를 부

게 함 써 해자에게 약 2주간  료를 요 는 부좌상 등  가 다.  

 다. 감 상

1) 실 는 같  날 22:00경 후 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닌가 짐작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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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11. 6. 23.경 해자에  도 사건이 없  처분  종결 고 ○○  고

소  인  사사건도 어느 도 리가 어가고 있  , 여자 계 청산 등 약속

 지키지 는 고인에 해 불만  갖고 있  해자는 고인과  만남  

고 있었다.

  그러자 고인  2011. 7. 11. 09:00경 해자에게 를 걸어  사람이 함께 살 

집과 차를 보러가  해 만나자고 여 해자를 고인  집  인  후, 같  

날 09:30경 부산 ○○○구 여동에 있는 구  IC 면 도시고속도  상에  ○○○○

 ○○○ 승용차에 해자를 태우고 다니면  해자에게 추가   여를 부탁

나 해자 부  이를 거 당 는 편 차에  내 달라는 요구를 게 자, 그

부  같  날 11:00경 지 해자를  차량에  내리지 못 게 면   해자

 리를 감  래  르고 해자   잡  틀어 이  인해 해자에게 약 3

주간  료를 요 는 경추부 염좌상 등  입게 다.  

 라. 고

  사실  고인   본  같이 2011. 4. 7.부  같  달 26. 지 6회에 걸쳐 차

용증과 보 증 등  써주며 해자 부  합계 2억 원  차용  후, 같  달 27.

경 부산 동래구 ○○○○○ ○○○○ 트 ○○동 ○○ 에  고인 명   

 2억 원  권  해자에게 이 해 주었고, 울러 해자에게 작가 ○  

조각상 2   주었다.

  그럼에도 불구 고 고인  2011. 7. 11. 17:37경 부산 ○○○구 재송1동 1094-1에 

있는 ○○○경찰  사과 강 4  사 실에 , 목격자  신고   감 상 사건에 

여 경찰 조사를 게 자, 마  ' 해자가 고인에게 사  범행  질 고,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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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동인  경찰  고 가  '이었  것처럼 허  변명  함과 울러 해자  

여  사처분  게  목 , ‘ 해자가 마  고인  국 시행사 지분이 65

억 원에 인 도  해 주고, 울러 건 회사를 인 해 고인에게 그 주식  겨주

어  회사  이사를 시   것처럼 고인  망 여 2억 원 상당  권  

편취 고, 작가 ○  조각상 2 도 편취 니 해자를 처벌해 달라’는 취지  

 허  내용  고소장  작  후 이를  ○○○경찰  소속 경장 ○○에게 출

여 해자를 고 다.

2. 고인 ○○ 

 고인  2009. 5.경부  법 법인 ○○○ 소속 ○○ 변 사 사 실에  사 장

 근 다.  

 구든지 법 사건이나 법 사  임에 여 당사자 는 그  계인  특

 변 사나 그 사 직원에게 소개․  는 인  후 그 가  품․향  

는 그  이익  거나 요구 여 는 니 다.

 그럼에도 불구 고 고인  2010. 10. 19.경 ○○ 변 사 사 실에  송○○  

사사건   ○○에게 소개 여  사건  임 도   후, 같  날  사건

 변 사 임료  200만 원이 입 자  ○○ 부   사건  임  해 

 가  80만 원  지  것  롯 여, 그 부  2011. 6. 2.경 지 별지 범죄

일람  (2) 재  같이 모  30회에 걸쳐 법 사건이나 법 사  임   ○○

에게 고 그 가  합계 2,390만 원  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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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12고합290(병합)』

 고인 신○○는 2009. 5.경부  2011. 6.경 지 법 법인 ○○○ 소속 ○○ 변 사 

사 실에  ‘국장’이라고 불리며 사 장  근 다.  

 구든지 법 사건이나 법 사  임에 여 당사자 는 그  계인  특

 변 사나 그 사 직원에게 소개․  는 인  후 그 가  품․향  

는 그  이익  거나 요구 여 는 니 다.

 그럼에도 불구 고 고인 신○○는 2010. 10. 14.경 ○○ 변 사 사 실에  ○

○  사사건   ○○에게 소개 여  사건  임 도   후, 같  날 

 사건  변 사 임료  700만 원이 입 자, 그 다 날  ○○ 부   사

건  임  해  가  140만 원  지  것  롯 여, 그 부  

2011. 5. 12.경 지 별지 범죄일람  (3) 재  같이 도합 25회에 걸쳐 법 사건   

○○에게 고 그 가  합계 25,248,500원  부 다.

증거의 요지

[2011고합846( 고인 ○○)]

1. 1회 공 조   고인 ○○  일부 진 재

1. 증인 이○○  법 진 ( 5회 공 일 이후  것)

1. 증인 장○○, ○○  각 일부 법 진

1. 3, 4회 각 공 조   증인 이○○  각 진 재

1. 고인 ○○에  2011. 12. 15.자 검찰 자신 조  사본  2011. 12. 23.

자 검찰 자신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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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○○에  검찰 자신 조

1. 고인 ○○에  각 경찰  검찰 자신 조 ( 질)  각 이○○ 진 부

분

1. 이○○에  각 경찰 자신 조

1. 이○○에  각 경찰  검찰 진 조

1. 장○○, ○○, ○○, 이○○, 남○○, 허○○, 고○○에  각 검찰 진 조

1. ○○에  각 검찰 진 조 (일부)

1. 이○○  각 진   참고자료

1. 각 상해진단 , 이○○ 상처부  사진, ○○병원  임상 , 각 진료차트

1. ○○  자  , 각 자  차용증, 각 자  보 증, 각 자  각 , 자  각

․ 자료 지  약 , 채 변 계약 공 증  사본, 채   자료 변 에  

인증  사본, ○○ 명  권  체동산  양도  이○○  사건해결  

자료에  인증 , 자  증여각

1. 각 녹취

1. 각 통 내역, 각 ․ 신 자 시지 내역

1. 각 자 시지  사진, ○ 조각품 사진, 찢어진 과 손  라스 사진

1. 각  사본, 각   사실 인, 각 통장거래 내역, 5,000만 원 여 

○○ 첨부 , 5,000만 원 여 명목에  인 , 4,500만 원  일

번 , ○○에게 여  달사진  내용, 각 거래 보  공요구에 

 회신, 2011. 4. 25.자 출  사본 1부, 이○○(자  이○○, 이○○ 포함)  

1,0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1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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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각 등 부등본, 이○○ 명  부동산임 차계약 , ○○  임장, ○○ 명  

권 이 등  신청 , 권 이 등 증, 부동산 소 황 인 뢰, 개인별 

토지소  황조회 결과 림

1. 사 장  임건 통계  인 티  지불 인 , 고○○가 직  작  일일장부  

임일지, ○○ 변 사 사 실 사건 료 지 내역, 사 실 경리장부 사본, 각 

사건 료 내역, 이○○에  연  근 계약 , ○○  자  보충 근

계약 , 법 법인 ○○○  사 실 운   여내역 

1. 각 사보고

[2011고합846( 고인 ○○)]

1. 1회 공 조   고인 ○○  진 재

1. 고인 ○○에  2011. 12. 15.자 검찰 자신 조  사본  2011. 12. 23.

자 검찰 자신 조

1. ○○에  각 검찰 진 조 ( 3, 4회)

1. 고○○, 장○○, ○○, ○○, 이○○, 남○○에  각 검찰 진 조  

1. 고○○가 직  작  일일장부  임일지

1. 이○○에  연  근 계약 , 보충 근 계약 ,  사 장  임건 통계  

인 티  지불 인 , 법 법인 ○○○  사 실 운   여내역, ○○ 변 사 

사 실 사건 료 지 내역, 각 사건 료 내역, ○○ 변 사 사 실 경리

장부 사본

1. 각 사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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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2고합290]

1. 고인 신○○  법 진

1. 고인 ○○에  2011. 12. 15.자  2011. 12. 23.자 각 검찰 자신 조  

사본

1. ○○에  각 검찰 진 조 ( 3, 4회)

1. 고○○, 장○○, ○○, ○○, 이○○, ○○, 남○○에  각 검찰 진 조  

사본

1. 고○○가 직  작  일일장부  임일지

1. 이○○에  연  근 계약 , 보충 근 계약 ,  사 장  임건 통계  

인 티  지불 인 , 법 법인 ○○○  사 실 운   여내역, ○○ 변 사 

사 실 사건 료 지 내역, 각 사건 료 내역, ○○ 변 사 사 실 경리

장부 사본

1. 각 사보고

법령의 용

1. 범죄사실에  해당법조   택

 가. 고인 ○○ : 변 사법 110조 1 (  명목 품  , 징역  

택), 각 변 사법 109조 2 , 34조 2항(  가 품 부  , 징역  

택), 각 법 257조 1항(상해  , 징역  택), 법 281조 1항, 276조 1

항(감 상  ), 법 156조( 고  , 징역  택)

 나. 고인 ○○, 신○○ : 각 변 사법 109조 2 , 34조 1항 2 (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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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품  , 징역  택)

1. 경합범가

 가. 고인 ○○ :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( 이 가장 거

운 감 상죄에  에 경합범 가 )

 나. 고인 ○○ :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(범 이 가장 

거운 2011. 2. 28.자 변 사법 죄에  에 경합범 가 )

 다. 고인 신○○ :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(범 이 가장 

거운 2010. 11. 22.자 변 사법 죄에  에 경합범 가 ) 

1. 작량감경( 고인 ○○)

  법 53조, 55조 1항 3 ( 래 양  이   리  상 참작)

1. 집행 ( 고인 ○○, 신○○)

  각 법 62조 1항( 래 양  이   각 리  상 참작)

1. 추징

  각 변 사법 116조

피고인 최○○2) 그 변호인의 주장에 한 단

1. 주장

 가. 해자 진  인 신 과 이 사건  실체에 여

  해자는 벌  1회, 집행  2회  과가 있고, 재도 도 등 각종 범죄사실  

재  고 있 며,  거짓말에도 매우 능  등 범죄자   소 고 있는 

2) 이 부분에 는 ‘ 고인’이라고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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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인 , 본건 역시 이러  이 그  드러난 것 , 해자는 처 부  

 사  계획 래 고인에게 도  근  후 고인  망 여 재산상 이익

 편취 다.

   해자는 그  같  사실이 각  경우에 여 고인 부  미리 각 , 

차용증 등 각종 면  없이 작 고, 틈만 나면 고인과  를 녹취 는 등 

자료를 집  다 , 이를 자신에게 리 게 편집․ 곡․조작 는 , 이러  행태

는 종  사사건들에 도 다  있었  것 , 이 사건  해자가 자신  뛰어

난 작 능  이용 여  같이 곡․조작  증거들  조합해 만들어낸 자작극에 

불과 므  해자  진  믿   없다.   

 나. 각종 처분  증명 에 여

  해자는 고인  국사업 시행사 지분  65억 원에 주고, 자신이 건 회사를 

인 여 고인에게 그 주식  겨주어 고인   건 회사  이사   주

겠다는 등  갖 감언이  고인  망 고, 이에 감쪽같이 속  고인  

해자   거스를  없었  데다가 특별히 가  것이라는 생각도 지 못  

채, 해자가 불러주는  각 나 차용증 등  써주게  것이므 , 검찰이 해자

부  겨  이 사건에  증거  출  처분 들  내용  모  사실과 달라 증

명  내지 증거가 가 있다고   없다.   

 다. 구체  범죄사실과 여  

  1) 시  명목 품  인  변 사법  범행과 여, 1,000만 원  

 명목   것이 니라 법  변 사 임료   것이다. 

  2) 시 2011. 3. 23.자 상해 범행과 여, 그날 해자를 만나 병원에 데 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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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만 고인이 해자에게 상해를 가  사실   없다. 

  3) 시 2011. 5. 21.자 상해 범행과 여, 당시 창   뛰어내리 고 는 

해자를 말리 고 했  뿐 해자에게 상해를 가  사실이 없다. 

  4) 시 감 상 범행과 여, 당시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험  도 상에 

해자가 갑자  내리 고 여 이를 지 고, 그 후 해자  동  래 다시 차를 

운 여 가  , 해자가 갑자  차 키를  차를 추게  후 차에  내  달

가다가 스스  어진 것일 뿐, 고인이 해자를 감 거나 폭행  사실이 없다.

  5) 시 고 범행과 여, 해자가 고인   본  같이 망 고 

이에 속  고인이 해자  요구에 라 는 해자  심  살 마  해자

에게 고인 명  권과 ○ 조각상 2  겨  것이므 , 고인이 해자를 

사 죄  고소  것  고에 해당 지 니 다.   

2. 단3)4)

 가. 해자 진  인 신 에 여

  1) 이 사건 , 특히 고인 에  출  자료들  살펴보면, 해자가 상당히 

거짓말   것  부인  어 운 사실이라고 보인다. 그러나 해자  거짓말  주

 자신  가족 계, , 경 , 직업, 주거지, 경 등 신상에  부분에 집 어 

있는 것  보이고, 다른 부분에  것도 있 는 지만 이  인해 이 사건 각 범

3) 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여  여러 가지 주장  들  래에  명시  

척 지 니 는 것들 , 부분 추 에  것이거나(논리  약이 심  것들이 다  있다) 별다

른 근거  뒷 침이 없이 고인  진 에만 존 는 것  그 합리   타당  인  어

워 그  같이 명시  단 지 니  것임  미리  다. 

4) 이 사건에  가장 핵심 인 증거는 해자  진 과 각종 처분 들이라고  것이므 , 이 에 는 

 해자 진  신 과  처분 들  증거가 에 여 개  살펴본 연후에 개별 범

죄사실에  단  시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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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에  해자 진  신  훼손  도에 이르 다고 보이지는 니 다. 

    해자는 이 사건 재 과 에  ‘구속  후 출신 에 폐를 끼 는 것 같  

출신 를   있다’, ‘모 과 이들이 거주 는 집 주소를 히고 싶지  

주소를 거짓  말  이 있다’, ‘ 고인에게 해자 자신  돈이라고 면  주

면 쉽게 생각 고 갚지  것 같  이모  돈  주는 것이라고 말  이 있다’, 

‘ 고인이 해자  만나는 동 에도 다른 여자들과 여 히 내연 계를 지 는 등 

해자를 시 는 것 같  고인 부   이상 시당 지 고, 해자  사

사건  빨리 해결해주 를 라는 마 에  에 사귀  분들과 직도 연계를 갖고 

있다는  고인에게 과시   있다’, ‘2011  5월경 고인에게 구체  특

 인  지목 여 언 지는 나 고인이 상상 는  해자에게 그럴 듯

 경이 있는 것 같  분 를 만든 이 있다’는 취지  각 진 는 등 자신이 

거짓말  거나 허 를 부린 이 있  어느 도 솔직 게 인 고 있다.

  2) 해자  과  재 재  인 사사건과 여

  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 

   가) 해자  범죄   사  범행  2007~2008   ○○에  사  

범행이 일 고, 나 지 범행들  부분   사  범행이 원인이 어 이를 잘못

 법  해결 고 다가 지른 생  범행이거나, 내연남  다른 내연

 계에  이루어진  격도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다. 그리고 해자는  

○○에  사  범행  법 에  자  것  보인다. 

   나) 나 가 자들  각 진  등  통해   있는 에 면, ○○에  

 사  범행  포함 여 고인 에  지 고 있는 임○○ 등등에  각 범행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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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 이 이 사건도 그에 해당 다고 역 는 고 계획 인 사  범행과는 

그 양상  상당히 달리 다고 보인다(게다가 그  지  부분  진  인 자체

가 어 운 것들이 닌가 생각 다).

   다)  해자  신○○, ○○, 이○○, ○○에  각 사  범행 등에  

사재 (부산지 법원 2011고단9552 )  재 진행 이어  직 죄  결

이 없  뿐 러  각 범행에  편취   소 이며, 그 행  태양 역시 

조직 이고 계획 인 사 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 단 다. 

   라) 울러 해자에  2회  집행  과 범죄사실  후자는 자  법 

37조 후단  경합범 계에 있어 동시에 재   도 있었  것  보인다(나

가 해자  과는 모  2008  이후에 이르러 소 생  시작  것  

조, 도 등이 부분이고, 해자는 법 에  자신  범행  체  자  

것  보인다). 

  3) 해자는 스스  작 ․ 출  각종 진 , 진 , 탄원 를 롯 여 회에 

걸  경찰  검찰조사 과 (그 에는 고인과  질신 도 여러 차  포함 어 있

다), 그리고 여러 번에 걸  이 법 에  증언에 이르 지 매우 구체 이고 일

게 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 는 진  고 있는 (일부 진  변 가 있 는 지

만, 이는 체  지엽 인 사항들에  것  보일 뿐이다), 만일 고인  주장

과 같이 해자가 이 사건  처 부  지 조작 여 꾸며내는 것이라고 다면 이

처럼  황들에 여 지 그 진  일  지 는 것  쉽지  것

 단 다.

  4) 고인  해자가 각종 자료들  곡 여 이 사건 체를 조작 다고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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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나, 그  인 여 해자가 얻었다는 이득이라는 것  2억 원 상당  권과 조

각상 2 이 부인 , 이를 얻  여 해자가 약 1 이라는  시간 동  그토  

공  들여 고인  속이  들었다는 것  경험 상  납득  어 고, 해자가 

이 사건 범행 체를 날조  만  뚜  동 나 이 도 쉽게 견이 지 니 다. 

  5)  본 여러 사 들  종합 면, 고인 이 지 는  같이 해자가 허

 과장이 심 고, 별나게 녹취를 많이 며, 남달리 근거자료들  철 고 

게 챙겨 다는 등  이 만 는 이 사건이 모  해자  자작극이라는 결 에 도

달 는 것  리라고  것이고, 라  이 법원  어도 시 각 범죄사실에  

해자  진 만큼  그 신  부인 가 어 다고 보는 이다.   

 나. 각종 처분 들  증명 에 여

  처분  진 립이 인 는 이상, 법원  증이 없는  그  재 내용

에 른 사 시  존재  내용  인 여야 고, 합리 인 이  시도 없이 이

를 척 여 는 니 다고  것이다( 법원 2008. 2. 29. 고 2007도11029 결 

등 참조). 

  이러  법리에 추어 살 건 , 이 사건 각 증거들에 해 인 는 래  같  

사 들, 즉 ① 고인  이 사건 각 처분 들  직  작 거나 그 작  권  

해자에게 임  사실  스스  인 고 있는 것  보이는 , ② 고인  랫 

동  법  생  마  후 근 10 간 변 사  동 고 있는 법 가5)  처

5) 게다가 고인  어느 도 사업가  질도 가지고 있는 것  보이고, 실  몇 번  사업에 손

 도 는 , 고인  주장에 면, 해자는 고인에  사  조사를 거 도 

다는 것이므 ,  해자가 이처럼 쉽지 다고 보이는 상 (게다가 고인  당시 경  매우 

어 운 처지에 있었  것이 사실이고, 해자도 이를  것  보인다)를 범행 상  삼 다는 

것인지도 얼른 이해가 가지 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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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(그 에는 채 불이행시 즉시 강 집행이 가능  공 증 도 포함 어 있다)  

법  효 에 여 구보다도 잘 고 있었  것  보이는 , ③ 해자는 고

인이 작 해  공 증  등에 여 고인  골 회원권에 여 명  등  

거나 고인 소  부동산에  경매 차에  당요구를 고(증거  2권

-4, 3931~3936면), 나 가 골 회원권 매각에 른 당 차에  실  지  

 당 도  것  보이는 (이  여 고인이 집행 차에  이

를 거나, 각 처분 상  권리 계가 존재 지 니 다는 취지  부존재 

인소송 등  다는 자료는 상 견 지 는다), ④ 거래내역, 통

내역, 자 시지6), 녹취  등이 이 사건 각 처분 에 나타난  같  권리

계  존재를 뒷 침 고 있는 , ⑤  처분 들  작 경 에  고인  

주장  그 내용이 실 이고 허황 며 이를 뒷 침  만  별다른 자료도 없어 

 믿 가 어 운 , ⑥ 과거 사건들에  해자가 다른 사람들 부   차용증 

등  자는 그리 많지 다고 보이고, 해자가 이를 이용 내지 용 다는 자료도 

외견상 찾  어 다고 보이는 , ⑦ 고인  법 가  권리 계에  근거

를  남 는 데에 익 다고 보이고7), 해자 역시 돈  주는 상 가 변

사라는 것과 고인  당시 경  편 등  감 여 실  상  근거를 마

해 고자  것  보이는  등  종합 면, 이 사건 처분 들  그 증명

 쉽게 부인  어 다고  것이다.   

6) 고인 , 해자가 자 시지  ․ 신 시각  조작․변경 도 다고 주장 나, 이는 객

 자료  조 면  탄 나는 것이  에 해자가 함부  이를 조작 고 지는  

것  보이는 이나, 그 조작이라는 것이 낮과 이  것에 불과 여 계  에 인 는 

것  볼 여지도 없지  , 자 시지  내용도 그다지 특별  것이 없다고 보이는  등에 

추어  같  주장  들이  어 다고 보인다. 
7) 국어 간체자 연습 운운  주장  납득  만  변명이 지 는다고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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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시  명목 품  인  변 사법  에 여 

  1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 

   가) 해자는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2011. 1. 24. 고인에게 부  

1,000만 원  상 인 변 사 임료가 니라 자  명목  돈이라고 일 게 

진 고 있다. 

   나) 임계약  등  부존재  여

    (1) 고인   1,000만 원  를 후 여 해자  사이에 임계약 를 작

지 고, 해자에게 증  부  도 없다. 

    (2) 이  여 고인   1,000만 원   당시 해자  계를 갖고 

있는 등  사이  해자가 임계약 나 증 등  원 지  그 게  것이

라고 진 도 나(증거  2권-4, 4041면), ① 해자는 자신에  종  

사사건에 는 증 등 변 사 임사실  증명   있는 면  부  이를 

계속 보 지 해  것  보이는 (증거  2권-3, 2132~2145면), ② 고

인과 해자가 내연 계  지내는 동   사람 사이에  많  각  차용증 등  

가 작  , ③ 해자는 증거 가  만  것  엇이든 게 챙 는 

격  소 자인 것  보이는 , ④ 임료라고 주장 는 돈이 1,000만 원이나 

는 지  임에도[그  고인  사건 임 내역  보여주는 별지 범죄일람

 (1)  살펴보면, 임료가 1,000만 원  는 경우가 매우 드 다는 것  쉽게  

 있다] 임계약 를 작 지 는다는 것  상당히 이 이라고 보이는  등에 

추어 볼 , 고인  주장과 같이 단지  사람이 당시 특  계에 있었다는 이

만  해자가 임계약  등  면  원  다는 고인  진   믿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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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다고  것이다. 

    (3) 히  고인과 해자가 내연 계에 있었  에, 고인이 해자 부  

임료를 는 어 지  생각 고, 그 다고 여 당시 고인이 자신  돈

 들여가면  사  공 원들과 를 겠다고  만  경  편에 있지도 

 것  보이므 , 고인이 해자 부   1,000만 원  사  공 원

들과   명목이었  개연 이 높  것  단 다. 

   다) 고인  2011. 4. 28.경 해자에게 래  같  내용  각 (증거  1권, 

323면)를 자  작 해주었다. 

  『피해  절 사건과 하여 무  ○○○에  해당 정경찰  사  수사과

과 개 적 친   접  등  통해 무 처 에 한  한  나, 

견  치   하여 든 책  고 검찰단계에  무 처   전  

 동원할 것  각 합니다. 

  1. ○○ 사  ○○ 사 등  접 쳐 해결한다. 

  2. ○○ 검사 , ○○ 검사  통해 해결한다. 

  3. 산 검 , 차 검사에 비  하여 해결한다. 

  4. 담당검사 해당  사3  검사에 비하여 해결한다.』

  그 에도 고인  2011. 5. 13.경부  같  달 28.경 지 3차 에 걸쳐  해자에

게 ‘검찰 단계에  해자가 처분 도  고인  인맥, 재 , 능  등 

  법  동원  것  약 다’는 내용  자  각 (증거  1권, 321~322면, 

330면)를 추가  작 해주었다.  

   라) 이 부분 범행과 여 해자가 고인과  를 녹취  것이 있는 8), 

8) 고인  해자가 고인  입에  ‘ ’라는 말이 나  지 집요 게 를 도 다고 

주장 나, 재 부가 녹 일  청취해 본 결과 그러  사  좀처럼 찾  어 웠다( 고인  말이 

 부분  차지 고 있고, 해자는 간간이  마  고 있  뿐이다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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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이  말  주요  내용  래  같다[그 내용이 매우 구체 인  등에 추

어 단 히 말뿐인, 이른  립 스(lip-service)는 니었다고 보인다].

    (1) 내용 

    ○ 좀 필 하   말한  나, 담당 여검사라 하 라  검사한테 

가 비  해. 검사  뭐  고 술  고 다 하니 . 그건 개 남 니

. 하다   차 검사 해. 차  러 가 고  든 술  든 그

게 해( 거  2 -4, 3661 ).

    ○ 만 사 만 그래  색  판사 신  경찰한테 가  뭐라고 할 

 니 . 그래  그  해라고 ○○가 . 가 동무  하고 술  

고  고 하라고 는 것 니 ,  역할 ( 거  2 -4, 3662 ).

    ○ ○○ 검사라고  검사  거든. 거  할게, 내가( 거  2 -4, 

3677 ).

    ○ 내가 검사    산 내  또 조치  할게( 거  2 -4, 3676 ).

    ○ 과  해보니  그래  것  가 과  ‘미 하다’ 했다는  그게 말

 는 가?  나 는 , 내가 한테. ○○한테( 거  2 -4, 

3679 ).

    ○ 내가 단 히고,  검사 . ~ 료  주고 ‘  여차여차 한  조사  

나하고 하고 조사  행하 ’. ~ 2차적 는  에  ○○ 검사보

고, 검사 보고  산 검 든, 차 든 다  것 니 . ~ 그 게 해  

처 하고 3차적 는 ○○  보고 좀  하고 거  문제  고. ~ 

○○ 가 할 수 게끔 ‘ 하고 담당 검사  좀 만나라’. ~ ○○ 가 계

 내가   가 고 ‘ 값  주든, 술값  주든 내가 다  테니  처 해라’ 

그 게 시  다니 . 에  말만 해 가 고  것  니 .    

것 니 . 그  ○○ 한테 다 말 . 나는 내가 술    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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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○ 가 담당, 산 검에는 가 1~2  공  많  들여 ( 거  2

-4, 3681~3682 ). 

    ○ 경찰한테  주고  사주고 런 것  내가  하니  내가   만 원 ~ 

○○한테  만 원 거든. 그 터 계 해  ~ 내가 특 히  사건  신경

 쓰라고 계 해  내가  경찰 만났다, 내가 한테, 내가 게    

하거든. 계   다고. 100만 원, 200만 원 계  다고 ~ ‘니가 경찰 만나  

 사든, 술 사든 비  청 해. 다 게’ 그래  내 상당히 . 보통 사건보다

 한 열  상   거 ( 거  2 -4, 3683~3684 ).

    ○ 하고  하고 담당 검사  만나  했 , ○○ 가. 그래  ‘니가 

늘  당  만나라. 끝날  책  져라. 내가 비  든  게’. ~ 

그 게 해  처  할게( 거  2 -4, 3687 ).

    ○ ○○보고 산에 내 라 그럴게, 내가. 내  가 고 하루 휴가 내   내

 가 고 검사  만나, 검사  담당 검사  만나 가 고 특  , 특

( 거  2 -4, 3701 ).

    ○ ‘○○ , 것 사건 좀  처 해 주라’ 그러  가 전  통  하든 그래 가 고 

처 해주고 ~ 그런   가  . 하나는 내가 내 심  다 보여주고 

하는  고, 다  하나는 한테  주고 처  하는  고 ~ 

 제  고민하겠 . 가 접 내 말  주말에 내  검사  만

나   할 , 니   는 사람 쿠  칠 ( 거  2 -4, 3710~ 

3711 ). 

    (2)  같  가 히 언  이루어진 것인지에 여 고인과 해자  

주장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고, 그 내용만 는 그 시 를 명 히 특  어 운 

것이 사실이다. 그러나   들이 모  고인  주장과 같이 1,000만 원이 

 2011. 1. 24.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라도, 그것만   1,000만 원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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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에  자  명목이 닌 상 인 임료라고  는 없다. 냐 면 

상 인 임과  거쳤다면 그 후 에  논  이행 는 과 이 나타나야 

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상 그러  과 이  나타나지 고( 상 해자가 별

도  용  지 다는 자료가 없다),   내용 등에 추어 ‘ 사 에 

 ’   고인과 해자  일  논 는 그 부  자연스럽게 이어   

것이 닌가 생각  이다.  

   마) 고인이 변 사  있는 법 법인 ○○○  직원 ○○가 작  경리장

부  재를 체  살펴보면, 상 인 임과  거쳐  돈일 경우, 외뢰인

 이름 뒤에 ‘착 ’ 등 그 명목  특 여 재 고 있    있다. 그러나 이 

사건에   2011. 1. 24.자 장부 재내역   같  통상 인 경우  달리, 

뢰인  이름  없이 ‘ 님 입 ’이라고만 재(증거  3권, 217면) 어 있  뿐이

고, 단 는 어 우나 추후에 ‘이○○건(2건)’이라는 재가 가  것  볼 여지

도 없지 다고 생각 다. 

   ) 해자는 과거 자신  인맥  이용해 내연남(조○○)  들  군 에  빼주겠

다면  동인 부  400만 원  부  변 사법 죄  처벌   이 있

고, ○○9)에게 ‘병 청 인맥  이용해 조카를 군 에  빼달라’는 부탁  면   

돈  일부인 300만 원  실  부 도 다(부산지 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

1595 결). 이에 추어 보면, 해자는 어떤 를 상 인 차  법에 라 해

결 고  보다는  등 상 인 법  이용해 해결 고 는 경향이 있

9) 참고  재 ○○는 해자 부  해자에  사사건이 잘 처리   있도  도 달라는 취지

 부탁  고 해자에게 ‘고등  후 인  부장 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   있도  해주겠

니, 를 달라’고 여 해자 부  합계 480만 원  부 다는 내용  범죄사실(변 사법 

)  부산지 법원에  재  고 있다(부산지 법원 2011고합745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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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  보이고, 게다가 해자는 당시 다른 사사건들  2건  집행  간 

이어  몹시 궁  상태에 있었  것  보이는 , 해자가 자신  내연남인 고

인  통 여 를 시도 고  동 는 충분했  것이 닌가 생각 다. 

   사) 편, 고인  국 사업  동업자인 허○○과 사이에 분쟁이 생 자 허○○

 횡 , 임 등  고소   있는데, 이  여 고인  다른 내연  

검사  이○○  ‘ 고인 부  허○○이 구속 거나 사건이 신속 게 처리   

있도  도 달라는 등  청탁  고 그  가  고인이 운 는 법 법인 ○

○○ 명  신용카드  ○○ 승용차를 공 다‘는 내용  범죄사실  1심에  징

역 3  고 고(부산지 법원 2012. 1. 27. 고 2011고합837 결 참조) 항소 여 

재 항소심 계속 에 있다.     

  2) 이 사건에  고인이 실  사 계자들에  에 나 갔는지 여부에 

여 조사를 통해 명 히 드러난 는 없다고 보이지만, 이 부분 변 사법 죄는 

‘  명목’  품  부 는 것  족 고, 실  사  공 원과   등 

행 에 나 갈 것 지 요구 지는 는다고  것이고, 본래 라는 것  그 

 속 상 쉽게 외부  드러나지 는 것이 일 이므 ,  같  사  이 부

분 변 사법 죄  립에 별다른 향  주지 못 다고  것이다. 

  3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2011. 1. 24. 고인이 해자 부   

1,000만 원  상 인 임료가 니라 사  공 원들과   명목   

것임  히 인   있다. 라  이 부분 주장  들이지 니 다.  

 라. 시 2011. 3. 23.자 상해  에 여 

  1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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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가) 해자는 사 에 부  이 법 에 이르 지 2011. 3. 23. 고인  다른 

여자  다   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 다고 일 게 진 고 있

다. 

   나) 해자는  상해 범행 직후인 2011. 3. 23. 22:27경 고인과 함께 ○○병원 

실에 내원 여 'syncope' 증상  료를 는데, 이는  개  ‘실신’  

미 고 자가 축 처진 상태에 있  가리킨다(증거  2권-2, 1321~1323면). 

 해자는 그 부  이틀 후인 2011. 3. 25. ○○ 외과 원  여 ‘좌견

갑부, 좌 부 출 ’ 진단  고 약  처 다(증거  2권-2, 1328면). 

    이  여 2011. 3. 23. ○○병원에  해자를 진료  사인 송○○( 고인

 조카이 도 다)  검찰조사에  ‘당시 해자  얼굴  모습  보니 이 많이 

부어 있었고, 구에게 맞 는지 얼굴에 체  타 상이 있고 부어 있었  것 같

다. 몸에 힘이 없어 보 다’는 취지  진 고(증거  2권-2, 1317면), 2011. 3. 

25. 해자를 료  ○○ 외과 원  원장 ○○  ‘당시 해자가 병원  

여, 맞고 틀  좌  어깨  손목 부  쪽에 이 들었고, 얼굴과 목, 이 

다고  것 같다.  부 에 이 들어 주사를 놓   이 있다’는 취지  진

다(증거  2권-2, 1327면). 

     같  해자  상처 부  도, 자들  각 진  등  해경 에  

해자  진 내용에 부합 다. 

   다) 범행 날인 2011. 3. 22. 해자는 고인에게 ‘ 신  극치. 한  한 시간

  나 ’(20:19), ‘  상 가치 는 에 감정낭비 말  실  돌 가  편히 

살 ’(21:11)라는 내용  자 시지를 각 송 고, 범행 다 날인 2011. 3. 24.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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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이 해자에게 ‘전   님~’(10:01), ‘○○  전 ~, 내가 죽 라

 라는 거 니  하고 전 라  ~’(10:06)라는 내용  자 시지를 각 

송 는 (증거  1권, 224면),  각 자 시지 내용에 추어 보면,  범행 

일시  고인과 해자 사이에 해자  주장과 같  다 이 있었  것  추단

다. 

    이에 여 고인 ,  상 2011. 3. 23.  고인과 해자가 ○

○ 에 함께 다가 2011. 3. 24. 10:45에 체크 웃   것  어 있는 , 

 2011. 3. 24.자 각 자 시지는 고인과 해자가 에 같이 있는 동 에 송

 것이어  해자가 고인  폰  이용 여 보낸 것이라는 취지  주장 나, 

해자가  체크 웃 시간 이 에 고인보다   나  가능 도 없지 

고(이에  해자  억  지  듯 고 억  계상 이런 사소  부

분 지 억 를 다는 것도 리라고 보인다), 그 에 해자가  각 자

시지를 조작 다고 볼 만  객 이고 득  있는 자료가 없다.  

   라) 고인  2011. 3. 23.자  ‘ ○○  재 습 인 에  내연 계를 

2011. 상  이내 리 다.  내 ○○  내연 계가 리 지  시, ○○

 이○○이 그    계 리에 개입  것  인 며, 이○○  어떠  

처분도 달게 르  다’는 내용  각 에 자  명  여 해자에게 부해주

었는 (증거  2권-1, 557면),  각 는 고인과 해자 사이에 2011. 3. 23.경 

고인  여자  인  다 이 있었다는 해자  해경 에  진 에 부합 다

고  것이다.   

   마) 편, 고인  통 내역  해자  진  등에 면, 고인  자신 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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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여 2011. 3. 23. 21:20경 부산 동래구 ○○○○○○○ 부근  출 여 같  

날 21:51경 부산 ○○○구 ○○○○○○ 인근  거쳐 ○○ 도(부산 ○○○구 ○○ 소

재)에 있는 해자를 만나러 간 것  보이고, 당일 22:16경에는 부산 구 ○○○

○○○ 부근에 있었  것  나타나는데,  ○○○○○○ 부근  ○○병원 인근  

장소이다(증거  2권-3, 1736면).  고인  그날 21:51경 해자 부  ○○○

○○○번(○○ 도  번 )  를 고 18 간 통 를 다. 이를 종합

면, 고인과 해자는 2011. 3. 23. 21:51 에 ○○ 도에  만나 같  날 22:16

경 ○○병원 인근에 이른 것  보인다. 

    이  여 고인 , ○○ 도에  ○○병원 지 이동 는데만 해도 25분

(22:16-21:51)  족히 걸리므  이 부분 범행  시간 ․ 리  불가능 다는 취지

 주장 나, ①  범행  고인이 해자   잡  틀고 해자를 닥에 

어 어 다는 것 , 해자가 입  상해는 요  10일 도  좌견갑부 출

상 등  가벼운 도  것  보이는 10),  범행에 그다지 많  시간이 소요

었  것 는 보이지 는 , ② 해자는 당시 20분 이상  고인과 실랑이를 

 것 같다는 취지  진 나( 4회 공 조   증인 이○○에  증인신 조  

참조), 폭행  당 는 입장에  경황이 없었  것  생각 는 해자가 체감  시간

 실  경과  시간보다 훨   게 느껴  도 있  것  보이는 , ③ 

나 가  범행 당시는 이  시간  통상황이나 운 식에 라 는 통상

10) 부연 건 , 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상해 범행  조작  이 가 엇인지 재 부는 이 잘 가지 

는다(다만, 이것이 법상 상해에 해당 지 는다는 취지  고인  주장과 여 는 

해자가 병원 료를  이나,  같  상처는 고인  직 인 가해행 에 해 생  것

 일상생  과 에  생 는 어 다고 보이는  등에  이를 들이  어 다고  것이

다. 이는 래에  보는 2011. 5. 21.자 상해  경우도 마찬가지이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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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경우보다 훨   르게 이동 는 것이 가능했  것  보이는 , ④  지국

 간격 등  미루어 부산 구 ○○○○○○ 부근에  통 시 고인  

 는  어 다고 보이는 (○○병원  임상 에 르면 해자  

진시간  당일 ‘22:27’  어 있고, 송○○도 검찰조사에  고인과 해자가 그

날 22:30경 실  다고 진 고 있는 ,  등에 걸리는 시간  고

라도 고인과 해자는 같  날 22:16경 부   분 가량이 경과  후에야  

병원에 도착  것  볼 여지가 충분 다) 등  종합 면, 이 부분 범행이 통 내역 

등 객 인 자료  양립 불가능 다고 단 는 어 다고  것이다.  

  2)  같  여러 가지 사 들  모  종합 면, 2011. 3. 23. 고인이 해자에게 

상해를 가  사실  충분히 인   있다. 이 부분 주장도 들이지 니 다.   

 마. 시 2011. 5. 21.자 상해  에 여 

  1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

   가) 해자는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2011. 5. 21. 고인  다른 여

자  다   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 다고 일 게 진 고 있다. 

다만, 그 경 에 여 2011. 9. 15.자 진 에 는 ‘ 고인이  당 고 틀며, 

자신  릎  해자  릎  르고, 해자가 달 나  자 쳐  닥에 

리를 찧게 다(증거  2권-1, 438면)’고 진 다가, 그 후  검찰조사에 는 

‘ 고인이 해자   잡  당겨  틀고, 주  해자  리를 쳤다(증거

 2권-1, 679면)’고 진 여 약간  차이가 있 나, 이는 억  계 등에 인  

것  보이고, 이 에 해자 진  신  자체를 부  것  니라고 생각

다.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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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나) 해자는 해를 입   당일 ○○○ 외과 원에 내원 여 ‘ 부좌상, 

우 부  부 염좌상’  약 14일간  료가 요 다는 진단  고, 당시 상

해  원인  ‘구타’에  것이라고 진 는 (증거  2권-1, 516면),  같  

해자  상처 부  도 등  해자  해경 에   진 내용에 부합 다.

    이  여 ○○○ 외과 원  ○ 원장  ‘2011. 5. 21. 해자가 자 

병원   것  억 며, 해자가 당시 군가   고 당 면  른쪽 

손목에  꿈 지를 다쳤고 리를 부  리가 부었다고 했는데, 진료차트상 

리 뒤쪽이 조  부어 있고 른손에 통증이 있 며 손목에  꿈 지 이 들어 있

었  것  재 어 있다’고 진 여(증거  2권-2, 1329~1330면), 역시 해자  

진  뒷 침 고 있다.  

   다) 고인  해자에게 2011. 5. 29.자  래  같  내용  자  (증거

 1권, 259면)  작 ․ 부해주었다. 

   『2011. 5. 20.11) ○○  미스러  여 문제에 하여 문제  한 본 에

 커  극단적  사  폭 적  행동  전치 2주에 하는 상해  ○○에게 

 내  사람에게 가한 점  하 , 전에  사한  정신적, 심 적, 

체적, 물 적 상처  가한 들에 하여 참   ○○에    

책 상하  고개 숙여 다짐합니다. ~ 에 ○○에게  하는 니다.』

   라) 해자는 해경 에 여 고인  집에  함께 있   고인이 다른 여

자  연락  주고 는 것  게 어 고인과 다 게 었고 그 과 에  고인

부  상해를 입었다고 진 고 있다. 

    그런데 고인  2011. 5. 21. 해자에게 ‘평생 이○○만  사랑 고 직 이○○

11)  식  내용에 추어 ‘2011. 5. 21.’  가 닌가 생각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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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만  계를 갖  맹 며, 이를 어  시 신체 부를 포 고 재산 일체를 

이○○에게 양도 다’는 내용  ‘신체 포  각   재산자격 포  각 ‘를 자  작

․ 부해주었는 , 상해 범행이 생  당일에  같  내용  각 가 작 었다

는 것  당시 고인과 해자 사이에 고인  다른 여자  다 이 있었다는 

해자  진 에 부합 다고  것이다. 

   마) 이에 여 고인  해자가 베란다 창  열고 깥  뛰어 내리 고 

는 등 자살소동  벌여 이를 지  후 해자를 침  데 는데, 잠시 후 갑자

 해자가 침 에  개구리가 는 자  뛰어내리다가 리  에 상처를 입

게  것이라고 주장 다. 

    그러나 상해 생 경 에   같  주장 , 해자가 2011. 5. 21.  병

원에 내원 여 상해진단 를  , 해자가 당시 병원에  ‘구타’에 여 상

해를 입었다고 진  , 상해 부 (특히 리 뒤쪽)  다소 상 는 면이 있다고 보

이는 , 고인이 해자에게 2011. 5. 21.자 상해를 다는 내용   등  

작 해   등  종합 면, 이를 납득  어 다고  것이다( 고인  해자가 

고인  모함  여, 실  자해  인  것임에도 고인  구타에 해 상해를 입

 것처럼 진단 를  것이라는 취지  주장 나, 당시 고인과 해자는 내

연 계에 있었고, 이 사건  2011. 7. 11. 고인이 해자를 사   등  고소

 지는  가   없었  , 그 에 해자가 고인  모함  해 

허  진단 를 는 등  행 를  만  뚜  동 도 찾  어 다고 보이는 

 등에 추어  주장  득 이 떨어진다). 

  2)  같  사 들  종합 면, 2011. 5. 21. 고인이 해자에게 상해를 가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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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 어 지 게 인   있다. 라  이 부분 주장 역시 들이지 니 다.   

 . 시 감 상  에 여 

  1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

   가) 해자는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2011. 7. 11. 고인이 해자를 

차에  내리지 못 게 는 등 감 고, 차 에  해자에게 폭  행사  결과 

해자가 상해를 입게  것이라는 취지  일 게 진 고 있다. 

   나) 해자는 범행 당일 곧  ○○○○병원에 내원 여 경추부 염좌, 다  좌상 

 찰과상 등  병명  약 21일간  료가 요 다는 진단  고, 당시 사에

게 상해  원인  ‘폭행  당했다’고 진 며, 2011. 7. 11.부  그 이튿날 지 

입원  도 는 (증거  1권, 138면, 261면),  상처부  도 등  해

자  해경 에   진 에 부합 다고  것이다. 

     해자는  ○○○○병원에  상처 부  당시 입고 있   등  사진

 도 는데, 해자  상처는 왼쪽 이마  썹 부 를 부 힌 상처, 

릎과 겨드랑이   쪽 부 에 들고 힌 상처, 른쪽 목 미 부분과 어깨  

목 부 를 힌 상처 등  일견해도 고인  주장과 같이 단 히 달 가다가 

어  생  상처들에 불과  것  보이지는 는다. 게다가 해자  속  왼쪽 

 부분과 상  왼쪽 소매 부분이 떨어  있고, 라스 쪽 도  있어(증거

 1권, 139~142면) 해자  해경 에  진  뒷 침해주고 있다. 

   다)  감 상 범행  목격자 장○○, ○○  각 신고가 그 단이 었는데(

해자가  범행  도 다는 등  황  별  찾 보  어 다), 장○○  이 법

에  “당시 고인  차량 뒤에  약 5분 도 라 가면  주행  고, 주행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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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  차량 조  이 몇 번에 걸쳐 여닫 다. 그 후 신 를  차 는데, 

고인 차량  조  이 짝 열리고 해자  다리가 차량 깥  나 다. 당시 

고인이 해자가 내리지 못 도  해자  목 부분  잡  것 같고, 해자가 불

 어조  ’살 주 요‘라고 말 여 고인 차량   내 차량  가 막  후 경

찰에 신고 다”고 진 고, ○○  이 법 에  ”당시 고인 차량  조  

이 열린 채  1차 에 차해 있었는데, 갑자  해자  른쪽 다리가  나

다. 나는 2차 에 차를 차시킨 후 1m 도  근거리에  지 보고 있었는데, 창 이 

닫힌 상태에  보니 해자가 ‘사람살 ’라고 소리 는 것 같  상황  추

다. 그 후 창  내리고 지 보 는데, 고인이 해자  어깨 부분  잡고 있었  

것 같다. 20~30  후 해자가 조   닫 고 고인  차량  여 출

다. 상황이 종료  후 경찰에 신고 다“고 진 다.

     각 진 내용에 추어 보면, 당시 차 에  고인과 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

있었고, 해자가 주행 인 차  조   여닫 면  차를 요구 며, 고

인이 해자에게  행사 면  해자가 차에  내리는 것  막    

있다.  

   라) 이에 여 고인  ‘부산 ○○○구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트  강변

도 에 이르 지 해자가 약 5분 도 차에  내 달라고 계속 요구를  것  사

실이나, 당시 고인 차량  1차 에 있었고, 2, 3차 에  차들이 질주 고 있어 사고

 험 에 해자  목   감고 내리지 못 게 붙잡 다12). 그 후 다시 차

12) 고인  경찰에 는 이처럼 ‘달리는 차에  내리 는 해자를 지  해 목   감 며 

붙잡 다’는 취지  진 나(증거  1권, 102면), 검찰에 는 말  꾸어 ‘ 해자  쉬폰 계

열 이 찢어질  해자  가  붙잡  뿐, 해자  신체  없었고, 해자가 가  

빼 지 고 힘  쓰는 과 에  이나 목 등에 가  인  상처가 생겼 지도 모른다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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량  출 시  운행  에는 해자가 내 달라며 고인  손  고 차  열

고 차에  뛰어내리 고 는 등 험  행동  해 른  해자  목  감  상

태  운행 다. 그 게 2차 를 운행   해자가 차량  키를 버  4차

를 거쳐 노견에 차를 웠다. 그러자 해자가 그 틈  이용해 차에  내  도주 는 

람에 해자를 내  회가 없었다’는 취지  주장 다(증거  1권, 33~34면, 36

면, 102~103면, 105~106면).      

    그러나 당시 고인이 해자  요구에 라 해자를 히 차에  내 주 고 

다면, 자칫 사고  이어질 도 있는 상황에  해자가 험  릅쓰고 굳

이  같  법  차에  내리 는 시도를 지는  것  보이는 , 

고인  해자가 자신  사  범행이 각 자 처벌  면  해 도망  가 고 

다는 듯  취지  주장  지만, 해자는 경찰  출 요구를 고   경찰

에 찾 간  등  고 면, 이는 히  해자가 당시 감  당했  증 는 자

료가 다고 겠다( 편 고인  ‘차 에  해자가 사 꾼임  신 고 해자를 

경찰  고 가  이었다’고 진 도 나, 해자를 행범이라고 보  어

운 마당에, 고인이 임  해자를 체포  것이라면, 이는 엄연히 감 죄를 구

다고  것이다13)).  

  2)  같  사 들  모  종합 면, 2011. 7. 11. 고인이 해자를 자신  차에 

감 고 그 과 에  해자가 상해를 입  사실  히 인   있다. 라  

는 취지  진  변경 는 , 검찰에  진  목격자인 장○○, ○○  각 진 과 다

고 보인다. 

13) 검찰에  이러  불합리를 지 당 자, 고인  ‘ 해자가 사 꾼인지 떠보 고 경찰 라는 말  꺼

낸 것이고, 해자가 얌 히 있었 면 해자를 내 주고 사 실  가 고소장  작  생각이었다’

는 취지  말  꾸 도 다(증거  2권-2, 1369면, 2권-3, 2181면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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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분 주장도 들일  없다.    

 사. 시 고  에 여 

  1) 고인  해자 부 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 차용  사실이 없 므 , 그 

명  권  해자  이  것   차용 에  담보 명목이   없

고, ○ 조각상 2 도 해자에게   이 없 며,  권과 조각상 모

 해자 부  편취를 당  것이라고 주장 다. 

  2) 고인  2억 원 차용 여부 

   가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래  같  각 사 들이 인 다.

    (1) 해자는 사 에 부  이 법 에 이르 지 곧 고인에게 2011. 4. 

7.부  2011. 4. 26. 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 여 다고 진 고 있

다. 

    (2) 해자  자 과 여, ① 해자는 2010. 6. 16. 출소  이후 특별  직업

 가진  없 나, 이른  리랜  강사  동 면  부 나마 돈  벌

어  것  보이는 , ②  해자는 2010  10월경 ○○ 부  여  1억

여 원  변 고, 모  통사고 사망보험   그 자료 명목  2009  3월

경에 7,000만 원 가량   , ③ 해자는 2011  경 지 구인 우○○ 명

 시가 약 2억 5,000만 원 상당  부산 구 ○○○ 주택  보 고 있었  , 

④ 해자는  남편인 이○○  사업실  재 지도 신용보증 에 여 약 11

억 원 상당  연 보증채 를 부담 고 있는 , 신용보증  채권추심 우  등  

인해  이용 지 고 이나  태  재산  보 고 있다는 해

자  명  충분히 납득가능 다고 보이는 14)15) 등  종합 면, 2011  4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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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자가 2억 원  여  도  자 이 없었다고 단 는 어 다.    

    (3) 당시 고인  시 모 사실 재  같이 ○○○○ 행과 ○○에 여 

부담 고 있  다  채 에 시달리는 등 경  매우 곤궁  상태에 있었고, 자

신  다른 내연 인 ○○ 부 도 사업자  명목  2003 부  2007 경 지 

약 10억 원  리거나 자 도 는 (증거  2권-1, 695~696면, 이  당

시 지 변 지 못 고 있었  것  보인다), 이에 추어 고인이 해자 부  

원  차용  만  동 가 없었다고  어 다.  

    (4) 2011. 4. 7.자 5,000만 원  차용과 여, 고인  해자에게 2011. 4. 7.

자  ‘5,000만 원  히 보 고 2011  4월말 지 변  것이며 약이자는 15%

 다’는 내용  자  보 증  작 ․ 부해주었다(증거  2권-1, 533면).

    (5) 2011. 4. 11.자 100만 원  차용과 여, 고인  해자에게 2011. 4. 

12.자  ‘100만 원  히 차용 고, 2011. 5. 31. 지 변 겠다’는 내용  자  차용

증  작 ․ 부해주었다(증거  2권-1, 539면). 

     편, 해자는  검찰에  2011. 4. 12. 고인에게 100만 원  여 고 그 

날 에 고인과 함께 ○○ 에 여 그곳에  차용증  부 다고 진

 이 있는데(증거  2권-1, 449면, 659면), ○○  에 면, 고인과 

해자는 2011. 4. 11.에 ○○ 에 여 그 다 날인 2011. 4. 12. 15:08경 체크

웃   것  보이는 (증거  2권-4, 4106면), 고인  이를 들어 해자가 

14) 해자는 2009  6월경과 2009  8월경에 합계 1억 5,000만 원  ○○ 등에게 여 고, 2009. 

9. 22. 법 구속  당시  2,000만 원  소지 고 있었 나, 해자   계좌들에   1억 

5,000만 원  2,000만 원이 인출  이 보이지 는다.
15) 해자  같이  등  이용 지 고 집에  이나  등  태  재산  보 고 있

는 경우도 심심  게 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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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분 여사실  허  조작 다는 취지  주장 다. 그러나 고인과 해자가 

같이  보내는 사이 날짜가 2011. 4. 11.에  2011. 4. 12.   것이나, 차용증이 

2011. 4. 12.자  어 있었   등에 추어 이는 억  계 등에 른 착  보

일 뿐 달리  주장  뒷 침  만  자료가 없다( 해자가 이처럼 소  돈에  

여사실  조작  이 가 엇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는다). 

    (6) 2011. 4. 15.자 4,500만 원  차용과 여 

     (가) 고인  해자에게 2011. 4. 15.자  ‘4,500만 원  히 차용 고, 2011. 

5. 31. 지 변  것이며 약이자는 연 20%  다’는 내용  자  차용증  작 ․

부해주었다(증거  2권-1, 540면).

     (나)  해자는  4,500만 원  여  날 고인  집에 가  함께 시간  

보내면  동 상  는데, 그 에는 침   탁 에 신권 다 이 놓여 있

는 상이 있고, 당시  사람  래  같  를 나 도 다(증거  1권, 

287~288면).

     ① 내용

     -피고  : 젠 내가 사랑한다는 거 랑할 수 겠 ?

     -피해  : ...제비, 천만 원 고...

       …

     -피해  : 비싼 제비. 천만 원짜  제비. 값  점점 비싸 는 거 냐? ○○

       …

     -피고  : ~  제비 ? 꽃 ?

     -피해  : ~ 꽃  16) 쳤다, 갖다 주  하는 거 냐? 

16) 고인 , 해자가 녹취  내용과는 달리, 검찰  녹취 에 르면 이는 ‘돈’이 니라 ‘몸’인 , 

해자가 자신  주장  뒷 침  해 이를 ‘돈’  조작 다고 주장 나, 재 부가 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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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② 이에 여 고인   상 속  돈 가 해자가 고인에게 

 것이라는 근거가  없고,  내용도 도  조작  것이며, 내용 자

체 도 가 구에게 돈  주었다는 것인지 분명 지 다고 주장 다. 그러나 고

인   상 속  돈 가 도 체  그곳에 있게  것인지에 여 런 

명  내놓지 고 있고, 내용 자체  ‘ 해자가 고인에게’ 돈  부  

  있다고 보이며,  같  가 조작  것이라는 에 여 도 고인 

 일 인 주장만이 있  뿐 달리 객  자료는 찾  어 다.       

     (다)  고인  2011. 4. 16. 08:48경에 해자에게 ‘ , 고맙고  쓰고 

열  갚 게 ’라는 내용  자 시지를 송 는 (증거  1권, 224면, 

2권-2, 1477면), 이  그  고인에게 4,500만 원  여 다는 해자  진

 뒷 침 다. 

     이에 여 고인 ,  자 시지는 고인과 해자가 함께 있는 동 에 

해자가 고인  폰  이용 여 해자  폰  신  것이라고 주장

나, 2011. 4. 15.  사람이 함께  보낸 후 다 날인 2011. 4. 16. 08:48 이 에 

해자가 고인  집에  나  가능 도 얼마든지 있 므 ( 해자도 같  취지  진

다),  자 시지가 송 었   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단   없고, 

 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라도 직  말   어 거나 말보다는 자

 달 이  크다고 생각 는 등  내용  자 시지  보내는 경우도 없지 니

며, 그 에  자 시지가 해자에 여 조작 었  인  만  자료가 없

다. 

담  동 상  직  시청  결과 이는 명 히 ‘돈’  들리고,  름이나 당시  사람이 내

연 계   등에 추어 보 라도 ‘돈’이 맞는 것  단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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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7) 2011. 4. 20.자 1,000만 원  차용과 여, 고인  해자에게 2011. 4. 

19.자(날짜는 착  보인다)  ‘1,000만 원  차용 고 2011  5월말 지 변 겠다’

는 내용  자  차용증  작 ․ 부해주었다(증거  2권-1, 549면). 

    (8) 2011. 4. 25.자 3,000만 원  2011. 4. 26.자 6,400만 원  각 차용과 여

     (가) 해자는 자신  인 이○○ 명  ○○ 행 계좌에  고인 명  ○

○ 행 계좌  2011. 4. 25. 3,000만 원 , 2011. 4. 26. 6,400만 원  각 송 고, 

고인  2011. 4. 25. ○○ 행 ○○○ ○○지 에   3,000만 원 , 2011. 4. 26. 

○○ 행 ○○○○○○지 에  법 법인 ○○○ 직원 ○○를 통 여  6,400만 원

 각 출 다(증거  2권-1, 882면).

     (나) 해자는 2011. 4. 25.경 고인과 래  같  내용  통 를 는

(증거  2권-4, 3746~3750면), 이는 그  고인에게 원  여 다는 해

자  진 에 부합 다. 

     -피고  : 내 행에   찾 다. ~   내, ?

     -피해  : 낸 건 당신  싶 . 

      …

     -피고  : 당신  ~ 갑  말  닌  해 가 고 ~ 내 히니  그 . 

~ 단  내 주 니에 좀  가  겠다. 것 갑에, 것 투 

들고 가 가 고  문제는 니다. ~    

      …

     -피고  : ~ 내가 그래 순간에  팍  좋  것  당신  3,000만 원, 3000

만 원 다고 내보고 또 뭐 ‘○○  (피고  처)랑 뭐 게 할 

건 ?’ 꾸 래 싸니  내가 짜  나 . 

     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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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피해  : 툭하  전   고. 

     -피고  : 전 가 가  났 . 내가 행에  창  다 고 다니 .  

찾 .  찾 . 싸!  찾고. 

     (다) 고인과 해자는 2011. 4. 22. 당시 지  차용  합계 1억 600만 원에 장

차 차용   9,400만 원(=3,000만 원+6,400만 원)  여  2억 원에  채 변

계약 공 증   인증 를 작 는 , 그 내용  ‘ 해자에  고인  채

는 2억 원이고, 이를 2011. 5. 31. 지 변  며, 연 24%에 해당 는 400만 원

 매월 22일 해자에게 지 고, 불이행시 연 30%  지연손해  지 며,  약

  경우 해자에게 자료  5억 원  지 다’는 것이다(증거  2권-1, 

562~577면). 

     (라) 이에 여 고인 , 2011. 12. 12. 해자  주거에  색 과

에   9,400만 원이 출  고인 명  통장이 견 었다는  등  근거  

 9,400만 원  출  즉시 해자에게 건 주었 에도 해자가 증거를 조작 여  

돈  고인에게 여  것과 같  외  작출 다고 주장 다. 

      그러나 고인  2011. 4. 25.자 3,000만 원과 여, 5일 동  4회에 걸쳐 

검찰조사를 는 과 에 , 처 에는 ‘자신 명   통장  개 여 도장과 함께 

해자에게 주었고, 그 거래내역  2011. 7. 11. 해자를 고소  지  지 못

했다’고 진 다가, ‘ 해자가 시키는   통장에  2번 돈  인출해  것  

억나는데, 가 인출했는지는 억나지 고 자신이 ○○ 행 ○○○ ○○지 에  

3,000만 원  인출  이 있는지도 잘 억나지 는다’고 진  번복 고, 다시 

‘○○○에 간 것이 맞고 해자  같이 행에 가  돈  찾   것 같 는 데 자

히 억이 나지 는다’는 취지  재차 진  번복 며, 그 후 ‘출 ,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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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 등에 추어 2011. 4. 25.  ○○ 행 ○○○ ○○지 에  3,000만 원  출

 것  단 지만 그 돈 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억이 나지 고, 종  조사

에  그 돈  해자에게 주었다는 진  자신  추 이다’라는 취지  진 에 

이르 는 (증거  2권-3, 1743~1745면),  진 내용에  보는  같이 고인  

단 간에 여러 차  진  번복 면   3,000만 원  해자에게 건 주었는지조차 

 억  지 못 고 있는 것  보이는 , 울에  거  돈  인출 여 

부산 지 들고 내 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달 는 것  상당히 이 인 일

(6,400만 원  경우도 사  크게 다르지 다고 보인다)  도  시간이 경과

다고 해도 이에 여  억  지 못 다는 것  상식  납득  어

운 , 달리 고인이  9,400만 원  행 에 여 뚜  명이나 자료를 출

지 못 고 있는 ( 고인  ‘사 이 있어’  돈  해자에게 돌 주었다는 주장도 

고 있 나, 도 체 어떤 사 이 있었다는 것인지조차 구체  명  지 못

고 있다) 등  종합 면,  9,400만 원  인출 여 그  해자에게 건 주었다는 

고인  주장  들이  어 다. 

    (9)  해자는 고인과 래  같  내용  를 나 도 다(증거  2

권-3, 2603~2607면).

    -피해  : 사 비  거나 내가 계산  다 해드 만, 다시 2  정  는 

 든 그걸  갚는다.   들   갚는다. 

    -피고  : 그거는, 그거는, 그거는 2  정  는 생각  해   것 같

 당신  2 라 하  2  맞겠 . 히 갚 게, 그것 .

    -피해  :  합쳐 ?

    -피고  : . 그러 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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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피해  : 맹 해?

    -피고  : .

    -피해  : 본  채무에 해  나한테 고맙고 미 하게 생각해?

    -피고  : , 고맙고 미 하게 생각해.

    -피해  : 동래 집  해  거랑  상  ?

    -피고  : . 

    …

    -피해  : 동래 집  는 거 , 당신한테는 미.

    -피고  : , ,  . 내가 제  드나, 제?

    …

    -피해  : 그거랑 상   내가 빌    2 에 해 는 갚는 거 ?

    -피고  : . 그 고 당신  근  하나 고쳐   건 . 

    -피해  : 답 터 하고, 정 하게.

    -피고  : ! . 그 게 하는  당신  고쳐   게 는 .

    -피해  :  합쳐  주는 거 ?

    -피고  : . 그래 다 하는  당신  고쳐   게 는  당신  좀 픈하  좋겠

다, 든 것 .

    -피해  : 픈 할 수 다, 는 나는. 당신  뭘 믿고. 

    …

    -피해  : 에   건 건 당신   고  생 ,  생  제  

저 제 채무 2 터 갚습니다?

    -피고  : . 그 고 당신 단

    -피해 : 니 그러니  하고 합쳐  그것 터 갚습니다?

    -피고  :  그래. 

    (10) 나 가 해자는 2011. 5. 26. 고인에게 래  같  내용  자 시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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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 송 도 다(증거  2권-3, 2069면, 2073~2074면, 고인   각 

자 시지가 조작․ 곡 었다는 주장    없다). 

    ○ 새 통 니 전  고. 제 터 상가 핑계- 만나  한 시 터 

판  연락  니 결  저 엔 전  고. ○○○ 다 니 

한  정 가 나 보 . 볼  다 본  한가한 내  무  듯 연

락하겠 . ㅎㅎ.  정  무 무시하는거 닌가. 내가  라니. 빌   

에 차  헤  말  하고 제 에 치  다 니. 랑 끝에  내게 동

  내 니 가치 니  하  무 하다. 차라  

든 걸 심  사죄하고 사실  말  하  사적  계는 정 해 게. 한  

실수  무   내 상  힘든 경  락해  그래  열심히 살

  견  수 테니(22:09).           

    ○ 러다간 정말 내가 망가 겠다. 난  달 당신한테 휘  것  하고. 정신

차 겠다(22:45). 

    (11) 고인 , 해자가 자 거래나 가공(가장)거래  달인  이 사건에

도 그  같  법 등  여 외  만들어낸 것이라는 취지  주장 나, ○○과 

해자 사이  자 거래는 그 동  내지 해자 입장에  실 인 요  등에 

여 나름   만  명이 있고(이  인  직 인 해자도 없었  것  

보인다), 엇보다 해자가 스스  그러  자 거래 사실  시인 고 있 에 여, 

이 사건에 는 별다른 근거가 없이 지 고인  추 에  잡   같이 주

장 는 것에 불과 다고 보이므   주장  들이  어 다.

   나)  같   사 들  모  종합 면, 고인이 해자 부  2011. 4. 7.부

 2011. 4. 26. 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 차용  사실  히 인   있다.  

  3) 권 편취 여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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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가)  상 게 살펴본  같이 고인이 해자 부  합계 2억 원  차용  

사실에 여, 이 사건 각 증거에 여 인 는 래  같  사 들, 즉 ① 고인

 해자에게 2011. 4. 22.자  차용  2억 원  자료 5억 원 합계 7억 원  변

에  ‘약   합 각 ’ 인증 를 작 해주었는데, 거 에는 ‘2011. 4. 30. 지 고

인 명  부산 동래구 ○○○ ○○ 트 ○○동 ○○  권  해자에게 양도

고, 약 일 이 에  2억 원  시 그  해자에게 지 며,  

 고인  차용 에  보증 건  상  지  것 , 만일 이를 훼손․

임 처분  경우 2억 원에 상당 는 원  상 다’는 내용이 재 어 있는 (증거

 2권-1, 571~577면), ②  고인  해자에게 2011. 5. 13.자   권 등

 양도에  ‘약 ’ 등  인증 도 작 해 주었는데, 거 에는 ‘ 고인이 2011. 4. 

27. 해자에게 양도  권 2억 원 , 고인이 다른 여자  내연 계를 해자

에게 속이고 그 계를 지속함 써 해자가  신  고통과 충격에  자

료  런 조건 없이 양도  것 , 해자가 여  2억 원 는 약  등에 

른 자료 5억 원과는  것이다’라는 내용이 재 어 있는 (증거  2권-1, 

584~592면) 등  고 면, 고인이 해자에게 2억 원  권  양도  행 는 2

억 원  차용 에  담보 등  명목  자  이루어진 것  단  뿐, 

고인이 해자  망행  인 여  권  편취당  것  보 는 어 다고 

 것이다.  

   나) 사 죄는 타인  망 여 착 에 리고 처분행 를 여 재  부

거나 재산상 이익  얻 써 립 는 것 , 망, 착 , 재산  처분행  사

이에 모  인과 계가 있어야 고, 어떠  행 가 타인  착 에 지게  망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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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해당 는지  그러  망행  재산  처분행  사이에 인과 계가 있는지는 거

래  상황, 상  지식, 격, 경험, 직업 등 행  당시  구체  사  고 여 

일 ․객  단 여야 는 것이다( 법원 2011. 10. 13. 고 2011도8829 

결 등 참조). 

     같  법리에 추어 살 건 , 가사 2억 원  차용이 지 니 고,  

해자가 고인에게 ‘ 고인  국사업 시행사 지분  65억 원에 주고 건 회사

를 인 여 고인에게 그 주식  겨주며,  건 회사  이사를 시 주겠다’는 

등  말  다고 라도, 이 사건 증거에 해 인 는  사 들에 추어 

볼 , 고인  향후 사업과  이익  거나 해자  심  사   

등  이   권  래에  보는 ○ 조각상 2  해자에게 자  

겨주었  가능 이 큰 것  보일 뿐, 고인  이 사건 재산처분 행  상당인과

계가 인 는 해자  망행  등이 있었다는 에 여는 뚜  명이나 자

료가 부족함  조심스럽게 덧붙여 다17).   

  4) ○ 조각상 2  편취 여부

   가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

    (1) 고인  2011. 5. 29. 해자에게 증여각 를 작 ․ 부해주었는 , 여 에는 

‘사랑 는 이○○에게 ○ 조각품 2  며, 구 ○○○ 소재 ○○○○ 

트 ○○동 ○○  내 미 품 일체, 가재도구 등에  일체  소 권리  이○○

에게 양도 다’는 내용이 재 어 있다(증거  2권-1, 594면).

17) 고인에게  모  명  어 운 슨 사연과 곡 이 있는지는  이 없 나, 재 부

는 고인과 검찰이 출  자료  범  도 내에  단  도리 에 없고, 이를 뛰어  는 

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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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2) 해자는 고인 부  ○ 조각상    고인과  를 녹취

는 , 이에는 래  같  내용이 포함 어 있다(증거  2권-2, 1465~1471면). 

     -피해  : 문○ 조각  나한테  주는 거 ?

     -피고  :  게, . 

     -피해  : 쁜 ?

     -피고  : 그래, 쁜  게.

     …

     -피해  : ~ 무런 조건  주는 거다.

     -피고  : 그럼 내가 제 니한테 조건 말하 ?   

   나)  같  사 들  종합 면, 고인이 해자에게 ○ 조각상 2  겨  

것  에 여 자   것임이 히 인 다.  

  5)  본  사 들  종합 면, 고인이 2011. 7. 11. 해자  여  사처

분  게  목 , ‘ 해자가 고인  망 여 권과 ○ 조각상 2  편

취 니 처벌해달라’는 허  내용  고소장  작 여 경찰 에 출함 써 

해자를 고  사실  충분히 인   있다18). 라  이 부분 주장 역시 들이

지 니 다.    

양형의 이유

1. 고인 ○○

 [처단  범 ] 징역 6월 ~ 22  6월

 [  결 ] 고범죄, 1 (일 고)

18) 권이나 조각품  그다지 가가 쉽지  것들이라고 보이는 , 해자가 이런 것들  범행  

목  삼 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 는 도 없지  있  울러 지 여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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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특별양 인자] 없

 [권고  범 ] 징역 6월 ~ 2 ( 본 역)

 [  권고  범 ] 징역 6월 이상(양 이  범죄  양 이 지 

니  범죄가 경합 는 경우이므  양 이  범죄  권고 량범  만 

다)  

 [ 고  결 ] 징역 10월

  이 사건 각 범행  높   도 이 요구 는 변 사  지 에 있는 사람에 

해 질러진 것  그 내용 등에 추어 죄질이 불량  , 이 사건 각 범행  각 

변 사법 죄는 사사법  공 에  일  국민  신뢰를 깨 리는  범

죄 , 법 사건  과  법조 주변  부조리를 척결 여 법조계  명 과 

도  보장 고자 는 변 사법  입법취지를 면  췌손 다는 면에  

난가능 이 매우 크다고  것인 , 각 상해죄  감 상죄  여 는 해자

 합   없고, 해회복도  이루어지지  , 고죄는 고자에게 큰 

해를 입힐 뿐만 니라 국가  사법 능 지 해 는 거운 범죄인 , 고인  

이 사건 각 범행  부분 부인 면  이를 우 고 있지  ,  고인  자

신  구명  여 ○○, ○○ 사건과 여 얻  여러 가지 지식들 지 해

자에게 불리  자료  남 없이 이용 는 , 이는 변 사 리에  소지가 없

지 다고 보이는  등  종합 면, 고인  엄히 처벌  요가 있다. 

  다만, 고인이  가 품 부  인  변 사법 죄에 여는 이를 자

고 있는 , 별다른 과가 없는 , 이 사건 각 상해죄는 해자에게 주 심  폭

 행사  것이라 보다는 다소간   사용 는 도 다고 보이는 , 다행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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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자가 고인  이 사건 고 범행에 여 실  사소추를 당 는 등  

불이익  입지는 니  , 그 에 고인  연 , 행, 경, 범행 후  황 등 이 

사건 변 에 나타난  양 조건들  참작 여 주 과 같   다.   

2. 고인 ○○, 신○○

 고인들  이 사건 각 범행  사건   과 에  생 는 각종 리  부조리를 

차단 는 변 사법 규  취지에 는 것  그 죄질이 불량  , 각 

이 지 니 고,  같  범행  인 여 국민들  변 사에게 고  임료

를 지불 게 며, 이는 결과  국민  사법불신  이어지게 므  난가능

이 결  낮지   등  종합 면, 고인들  엄히 처벌  요가 있다. 

  다만, 고인들이 자신들  이 사건 각 범행  자 면  고 있는 , 동종  

과가 없고, 고인 신○○는 벌  는 과가 없는 , 그 에 고인들  연

, 행, 경, 범행 후  황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 양 조건  참작 여 

주 과 같  각  다. 

      

재 장      사      이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허 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나상 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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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일시 사건의뢰인 수임 액 사무장 알선료 지 일

1 2010.10.14. 김○○ 7,000,000 신○○ 1,400,000 10.15.

2 10.14. (주)○○○○ 8,800,000　 남○○ 2,400,000
10.14.(1,600,000)

10.18.(800,000)

3 10.18. 강○○○○ 2,000,000 신○○ 400,000 10.19.

4 10.18. 오○○○○ 4,600,000 신○○ 800,000 10.25.

5 10.18. (주)○○○○ 3,300,000 신○○ 600,000 11.15.

6 10.19. 송○○ 2,000,000 최○○ 800,000 　좌동

7 10.20. (주)○○○○ 4,000,000 최○○ 800,000 　〃

8 10.22. ○○○○ 5,500,000 신○○ 1,000,000 〃

9 10.29. 조○○ 8,000,000 신○○ 1,600,000 　〃

10 11.1. (주)○○ 2,000,000 최○○ 1,000,000 　〃

11 11.5. ○○아 트

3,300,000

최○○ 600,000 11.8.

12 　〃 〃 신○○ 240,000 11.12.

13 11.12. 안○○ 2,200,000 최○○ 400,000 　좌동

14 11.15. 김○○ 4,400,000 신○○ 800,000 　〃

15 11.16. 김○○ 5,000,000 최○○ 1,000,000 　〃

16 11.22. 사○○ 3,850,000 신○○

3,000,000

　〃

17 11.22. 정○○ 11,000,000 신○○ 　〃

18 11.23. 박○○ 3,000,000 최○○ 600,000 　〃　

범 죄 일 람 표 (1)



- 50 -

순번 일시 사건의뢰인 수임 액 사무장 알선료 지 일

19 11.29. 김○○ 4,400,000 김○○ 800,000 　〃

20 11.30. ○○(주) 13,450,541 김○○ 3,668,329 　〃

21 12.1. 김○○ 2,200,000 최○○ 400,000 　〃

22 12.2. 신○○ 3,500,000 최○○ 700,000 　〃　

23 12.3. 김○○ 3,000,000 신○○ 600,000 　〃　

24 12.7. 서○○ 10,000,000 신○○ 1,500,000 　〃　

25 12.17. 윤○○ 5,000,000 신○○ 1,000,000 좌동

26 12.20. 최○○ 4,000,000 최○○ 800,000
1.26.(600,000)

2.8.(200,000)

27 12.23. 최○○ 3,300,000 신○○ 600,000 　좌동

28 12.24. (주)○○○○ 5,500,000 신○○ 1,000,000 〃

29 12.28. 박○○ 4,400,000 김○○ 800,000 〃　

30 12.31. 선○○ 5,000,000 신○○ 1,000,000 〃　

31 2011.1.7. 우○○ 3,300,000 장○○ 720,000 〃　

32 1.12. (주)○○ 2,200,000 최○○ 400,000 〃

33 1.13. ○○(주) 4,400,000 김○○ 1,200,000 〃　

34 1.18. 김○○ 외2 3,000,000 최○○ 600,000 1.20.

35 1.21. 이○○ 3,000,000 최○○ 600,000 좌동　

36 1.26. ○○(주) 33,000,000 김○○ 9,000,000 〃　

37 1.27. 박○○ 4,400,000 최○○ 800,000 〃　

38 2.8. 박○○ 3,900,000 신○○ 780,000 〃

39 2.17. 이○○ 3,300,000 최○○ 600,000 〃

40 2.18. 서○○ 5,000,000 최○○ 1,000,000 〃　

41 2.18. 장○○ 2,200,000 신○○ 400,000 〃　



- 51 -

순번 일시 사건의뢰인 수임 액 사무장 알선료 지 일

42 2.21. 심○○ 3,300,000 최○○ 600,000 2.22.

43 2.25. 김○○ 5,000,000 신○○ 1,000,000 좌동　

44 2.28. 곽○○ 8,000,000 최○○ 2,400,000 3.3.

45 3.3. 박○○ 4,400,000 신○○ 1,200,000 좌동

46 3.8. 김○○ 3,000,000 최○○ 900,000 〃　

47 3.8. 김○○ 3,300,000 신○○ 900,000 3.9.

48 3.14. 표○○ 3,500,000 최○○ 1,050,000 좌동

49 3.16. (주)○○은행 5,500,000 신○○ 1,500,000 〃　

50 3.17. 강○○ 4,400,000 신○○ 1,200,000 〃　

51 3.18. 문○○ 4,000,000 최○○ 1,200,000 3.22.

52 3.24. 김○○ 2,895,000 신○○ 868,500 3.25.

53 3.25. 김○○ 6,600,000 신○○ 1,800,000 좌동　

54 3.28. 박○○ 2,200,000 최○○ 400,000 좌동　

55 3.31. 조○○ 5,000,000 최○○ 1,000,000 〃　

56 4.1. 유○○ 5,000,000 최○○ 1,000,000 〃　

57 4.6. 신○○ 2,200,000 최○○ 400,000 〃　

58 4.11. 강○○ 외1 8,000,000 최○○ 1,600,000 4.14.

59 4.20. 진○○ 3,300,000 이○○ 600,000 4.21.

60 4.21. ○○(주) 4,000,000 이○○ 720,000 좌동

61 4.29. 임○○ 3,300,000 최○○ 600,000 5.2.

62 5.9. 김○○ 3,300,000 최○○ 600,000 5.11.

63 5.9. 이○○ 3,000,000 최○○ 600,000 6.21.

64 5.12. 강○○ 1,100,000 신○○ 300,000 좌동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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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 5.12. 김○○ 3,300,000 최○○ 600,000 　〃　

66 6.1. 임○○ 3,000,000 최○○ 450,000 6.2.

　 합 계 　 311,995,541 　 69,896,829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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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2010.10.19. 송○○ 2,000,000 800,000 좌동

2 10.20. (주)○○○○ 4,000,000 800,000 〃

3 11.1. (주)○○○○ 2,000,000 1,000,000 〃

4 11.12. 안○○ 2,200,000 400,000 〃

5 11.16. 김○○ 5,000,000 1,000,000 〃

6 11.23. 박○○ 3,000,000 600,000 〃

7 12.1. 김○○ 2,200,000 400,000 〃

8 12.2. 신○○ 3,500,000 700,000 〃

9 12.20. 최○○ 4,000,000 800,000
1.26.(600,000)

2.8.(200,000)

10 2011.1.12. (주)○○ 2,200,000 400,000 좌동

11 1.18. 김○○ 외2 3,000,000 600,000 1.20.

12 1.21. 이○○ 3,000,000 600,000 좌동

13 1.27. 박○○ 4,400,000 800,000 〃

14 2.17. 이○○ 3,300,000 600,000 〃

15 2.18. 서○○ 5,000,000 1,000,000 〃　

16 2.21. 심○○ 3,300,000 600,000 2.22.

17 2.28. 곽○○ 8,000,000 2,400,000 3.3.

18 3.8. 김○○ 3,000,000 900,000 좌동

19 3.14. 표○○ 3,500,000 1,050,000 　〃

20 3.18. 문○○ 4,000,000 1,200,000 3.22.

범 죄 일 람 표 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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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3.28. 박○○ 2,200,000 400,000 좌동

22 3.31. 조○○ 5,000,000 1,000,000 〃

23 4.1. 유○○ 5,000,000 1,000,000 〃

24 4.6. 신○○ 2,200,000 400,000 〃

25 4.11. 강○○ 외1 8,000,000 1,600,000 4.14.

26 4.29. 임○○ 3,300,000 600,000 5.2.

27 5.9. 김○○ 3,300,000 600,000 5.11.

28 5.9. 이○○ 3,000,000 600,000 6.21.

29 5.12. 김○○ 3,300,000 600,000 좌동

30 6.1. 임○○ 3,000,000 450,000 6.2.

　 합 계 108,900,000 23,900,000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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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2010.10.14. 김○○ 7,000,000 1,400,000 2010.10.15.

2 10.18. 강○○○○ 2,000,000 400,000 2010.10.19.

3 10.18. 오○○○○ 4,600,000 800,000 2010.10.25.

4 10.18. ○○○○건설 3,300,000 600,000 2010.11.15.

5 10.22. ○○ 5,500,000 1,000,000 좌동

6 10.29. 조○○ 8,000,000 1,600,000 〃

7 11.15. 김○○ 4,400,000 800,000 〃

8 11.22. 사○○ 3,850,000

3,000,000

〃

9 11.22. 정○○ 11,000,000 〃

10 12.3. 김○○ 3,000,000 600,000 〃

11 12.7. 서○○ 10,000,000 1,500,000 〃

12 12.17. 윤○○ 5,000,000 1,000,000 〃

13 12.23. 최○○ 3,300,000 600,000 〃

14 12.24. ○○○○ 5,500,000 1,000,000 〃

15 12.31. ○○ 5,000,000 1,000,000 〃　

16 2011.1.7. 박○○ 3,900,000 780,000 〃

17 2.18. 장○○ 2,200,000 400,000 〃

18 2.25. 김○○ 5,000,000 1,000,000 〃

19 3.3. 박○○ 4,400,000 1,200,000 〃　

범 죄 일 람 표 (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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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3.8. 김○○ 3,300,000 900,000 2011.3.9.

21 3.16. ○○은행 5,500,000 1,500,000 좌동

22 3.17. 강○○ 4,400,000 1,200,000 〃

23 3.24. 김○○ 2,895,000 868,500 2011.3.25.

24 3.25. 김○○ 6,600,000 1,800,000 좌동

25 5.12. 강○○ 1,100,000 300,000 〃 

　 합 계 120,745,000 25,248,500 　


